
붙임   재행정예고 의견수렴 검토 결과 (불수용 3건)

제출자 고시 개정안 의견 검토내용

전자공청회
반대의견
(개인)

① 납품업자 입장에서 개정된 사안
이고, 전자파로 인한 사고발생시 
책임소재 불분명, 제조공장간의 
불평등한 규제 조건 등의 사유로 반대

 - 제조사는 인증받은 전자파적합
등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 요구
하는데, 이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
개정된 사안임

 - 실제 출입통제가 되는 공간은 
더욱 전자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
하는 공간일 수 있고, 전자파로 
인한 생산 차질 및 제품 오동작
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가 
불분명함

 -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조공장
간의 불평등한 규제 조건이 생성
될 수 있음

o (불수용) 개정안은 반도체 등 
산업용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
재의 신속한 통관 등을 통해 
생산성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
위해 개선하는 것으로 납품업자 
입장에서 개정되는 사안이 아님

 - 또한, 출입이 통제되는 제한된 
공간은 외부와 전자파 혼·간섭 
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, 
사용 목적을 한정하여 면제하는 
것이며,

 - 제조사가 전자파로 인한 사고 
등이 우려되는 경우 전파인증을 
받은 제품을 납품업자에게 요청
하여 사용하면 됨 

전자공청회
반대의견
(개인)

② 유통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에 
‘면제승인번호’는 무엇이며, 유통
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
세부내용이 누락되어 혼란의 
여지가 있어 반대

o (불수용)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받은 
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, 제품명, 
모델명, 제조번호, 제조ㆍ수입현황, 
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
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
추적 가능하도록 자체 관리하여 
요건면제 사항 이행신고시 제출

 ※ 면제승인번호는 수입품 면제신청
승인완료시 자동부여되는 번호

전자공청회
반대의견
(개인)

⑥ ‘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
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’항목은 
고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비고에 
추가하는 것이 바람직

 - [별표1] 제11호 비고의 4호마목*에 
이미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포함
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

  * 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
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
대상에서 제외

o (불수용) [별표1] 제11호 비고의 
4호마목에 직류전원만을 기자재로 
동작하는 기자재도 포함할 경우 
제11호 너목1)의 기자재 모두가 
대상 제외로 될 수 있어 제11호 
라목4)에 해당내용을 추가한 것임

 - 개정안은 USB 전원과 유사한 직류
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조명
기능의 기타 조명기구에 대해서도 
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
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


